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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66호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

에 의하여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1.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건    명 :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2.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나. 건축물별 시가표준액 

   ①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④ 가감산특례  

   ⑤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 특례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⑧ 건축물 시가표준액 일람표

  다. 차    량

     ① 용어정의 ② 용어해설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기준가격표

  라. 기계장비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연도별 잔가율표 ④ 적용요령 ⑤ 산출예시 ⑥ 기준가격표

  마. 선    박

     ① 용어정의 ②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기준가격표 ⑥ 잔가율표

  바. 항 공 기

     ① 용어정의 ②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사. 시 설 물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아. 부수시설물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자. 회 원 권

     ① 용어정의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 ④ 적용방법

3. 세부결정사항

중구 세무1과 및 세무2과에 비치하고 있는 2021년도 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4.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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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72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업예산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업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21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구성비

2020년
구성비

증 감
증감률

계 532,170,036  100.00% 507,270,164 100.00% 24,899,872 4.91%

일반회계 482,852,209 90.73% 453,546,683 89.41% 29,305,526 6.46%

특별회계 49,317,827 9.27% 53,723,481 10.59% △4,405,654 △8.20%

의료급여기금 247,476 0.05% 232,970 0.05% 14,506 6.23%

기반시설 1,392,332 0.26% 1,148,623 0.23% 243,709 21.22%

주 차 장 47,678,019 8.96% 50,320,888 9.92% △2,642,869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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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73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47-47번지 

외2필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40

 2020. 12. 30. 다산로39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다산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19-36 

외5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길 16-14

 2020.  12. 30 을지로35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  6. 30. 을지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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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74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

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붙    임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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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목록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0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47-47 외2필 2020.12.30 건물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40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47-47 외2필 2020.12.30 건물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07-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19-36 외5필 2020.12.30 건물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길 16
-1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19-36 외5필 2020.12.30 건물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길16-
1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19-36 외5필 2020.12.30 건물 말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07-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19-36 외5필 2020.12.30 건물 말소

총 계 6건



제2798호 51-7 2020. 12. 30.

- 7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897호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 제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포함 -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6.29.)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된 우리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

문)」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환경정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구공고 제2019-776호(2019.10.23.)

로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변

경결정(안)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
85,782.3 - 85,782.3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2) 지구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합  계 85,782.3 64,445.0 17,104.7 - -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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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기정 을지로2가 1
삼각동

66-1일대
6,619.6 6,619.6  -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존치지구

기정 을지로2가 3
삼각동

56-1일대
1,124.7 1,124.7 -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미시행

기정 을지로2가 6 삼각동 117 1,798.2 1,388.7 409.5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완료

기정 을지로2가 18
삼각동

36-2일대
714.0 714.0 -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미시행

변경 을지로2가
1·3·6·1

8
삼각동

66-1일대
13,711.2 11,096.9 2,614.3 - 보전정비형

변경 을지로2가 1-2
삼각동

79-1일대
617.0 617.0 - - 시행지구

기정 을지로2가 2
삼각동
93일대

3,473.7 3,473.7 -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보존지구

변경 을지로2가 2
남대문로1가

19일대
2,079.0 2,079.0 - - 보전정비형

기정 을지로2가 5 수하동 67 13,049.0 9,097.3 3,951.7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완료

기정 을지로2가 8
을지로2가

15일대
2,403.1 1,725.6 677.5

서울시고시
제1996-220호

(‘77.6.29)
완료

기정 을지로2가 9
삼각동
115일대

1,477.4 1,477.4 -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존치지구

변경 을지로2가 18-1
남대문로1가

20일대
105.0 105.0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8-2
남대문로1가

21일대
82.3 82.3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8-3
남대문로1가
22-1일대

114.6 114.6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8-4
남대문로1가
22-8일대

62.0 62.0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8-5
남대문로1가

22-10
156.4 156.4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9-1 삼각동 113 212.5 212.5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9-2 삼각동 112 96.7 96.7 - -
소단위

관리지구

변경 을지로2가 19-3 삼각동 115 573.2 573.2 - -
소단위

관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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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변경 을지로2가 19-4
삼각동
111-3

154.5 154.5 - -
소단위

관리지구

기정 을지로2가 10
을지로2가

6일대
4,854.6 4,006.0 848.6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완료

기정 을지로2가 11
을지로2가
9-10일대

1,875.6 1,875.6 -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존치지구

변경 을지로2가 11
을지로2가
9-10일대

1,875.6 1,875.6 - - 시행지구

기정 을지로2가 12 수하동 66 5,089.8 3,749.4 1,340.4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완료

기정 을지로2가 15
을지로2가 

11
7,678.1 5,914.4 1,763.7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완료

기정 을지로2가 16 장교동 1 19,438.0 15,333.5  4,104.5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완료

기정 을지로2가 17
삼각동
36-2

8,543.2 6,739.2 1,804.0
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완료

신설 을지로2가 20-1 수하동 65-1 253.5 253.5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을지로2가 20-2
수하동

50-9일대
140.1 140.1 - -

소단위
관리지구

신설 을지로2가 20-3
수하동

40-2일대
260.3 260.3 - -

소단위
관리지구

계획기반시설 중 기존 국공유지 4,232.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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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구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

1지구
3지구
6지구
18지구

1·3·6·18지

구

1-2지구

삼각동
66-1일대

· 지구계(통합) 및 정비유형의 변경

 - 존치지구→보존지구(보전정비형)  

  및 시행지구로 전환

· 1·3·6·18지구 정비계획안의 반영 

및 토지 소유관계등을 고려하여 

지구계 조정

-

변경 2지구 2지구
남대문로1가

19일대

· 지구계 변경

 - 면적 : 3,473.7㎡→2,079.0㎡

· 1·3·6·18지구 정비계획안의 반영 

및 토지 소유관계등을 고려하여 

지구계 조정

-

변경 9지구

18-1~18-5,

19-1~19-4

지구

남대문로1가
20일대

· 존치지구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

· 획지형상 및 도로 등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존치지구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

변경 11지구 11지구
남대문로5가 

544일대

· 정비유형의 변경

 - 존치지구 ⇒ 일반정비지구

· 2025기본계획상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존치지구를 시행지구로 전환
-

신설 -
20-1~20-3

지구
수하동

65-1일대
· 소단위관리지구 신설

· 획지형상 및 도로 등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기반시설부지를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

  나. 을지로2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85,782.3 - 85,782.3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2,543.2 감) 1,205.9 21,337.3 24.8 -

도 로 12,760.2 증) 2,549.8 15,310.0 17.8 -

공 원 3,065.2 증) 251.3 3,316.5 3.9 -

녹 지 590.6 감) 118.5 472.1 0.5 -

공공공지 3,087.4 감) 2,082.2 1,005.2 1.2 -

공공청사 - 증) 1,233.5 1,233.5 1.4 -

기결정 기반시설부지 3,039.8 감) 3,0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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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획지

소 계 63,239.1 증) 1,205.9 64,445.0 75.2 -

일반
정비형

3지구 1,124.7 감) 1,124.7 - - -

5지구 9,097.3 - 9,097.3 - -

6지구 1,388.7 감) 1,388.7 - - -

8지구 1,725.6 - 1,725.6 - -

10지구 4,006.0 - 4,006.0 - -

11지구 - 증) 1,875.6 1,875.6 - -

12지구 3,749.4 - 3,749.4 - -

15지구 5,914.4 - 5,914.4 - -

16지구 15,333.5 - 15,333.5 - -

17지구 6,739.2 - 6,739.2 - -

18지구 714.0 감) 714.0 - - -

1-2지구 - 증) 617.0 617.0 - -

소단위
관리지구

- - 증) 1,557.2

18-1지구 105.0 - -
18-2지구 82.3 - -
18-3지구 114.6 - -
18-4지구 62.0 - -
18-5지구 156.4 - -
19-1지구 212.5 - -
19-2지구 96.7 - -
19-3지구 573.2 - -
19-4지구 154.5 - -

- - 증) 653.9
20-1지구 253.5 - -
20-2지구 140.1 - -
20-3지구 260.3 - -

존치지구
1지구 6,619.6 감) 6,619.6 - - -

11지구 1,875.6 감) 1,875.6 - -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2지구 3,473.7 감) 2,079.0 2,079.0 - -

9지구 1,477.4 감) 1,477.4 - - -

1·3·6·18지구 - 증) 11,096.9 11,09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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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5,782.3 - 85,782.3 100.0
-

일반상업지역 85,782.3 - 85,782.3 100.0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

종로구 종로2가 및 3가, 
관철동, 관수동, 중구 

남대문로1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입정동, 

을지로2가 및 3가 각 일부지역

320.000.0 - -

        (2) 개발진흥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특정개발
진흥지구

중구 삼각동
50-1 일대

281,330.7 -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중로 2 196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92
수하동
1-1

을지로2가
41-3

-
서울시고시 
제729호

(1984.12.7)
-

기정 중로 2 224 15
집산
도로

일반
(지하)
도로

237
(155)

삼각동
51

을지로2가
18-2

-
서울시고시 

제1996-220호 
(1996.8.9)

-

기정 중로 3 1
12

~13.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390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청계천
서울시고시 
제130호

(2003.5.28)
-

기정 중로 3 43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28
장교동
72-2

을지로2가
74

-
서울시고시 
제729호

(1984.12.7)
-

기정 소로 2 1 8 집산 일반 125 남대문로1가 을지로2가 - 서울시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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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44
· 중로 신설
 - 폭원 : 14m
 - 연장 : 165m

· 기존 획지형상 및 도로 등 현황여건을 감안한 

소단위관리지구의 전환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2-4
· 중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45m

- 소로 3-1
· 중로 신설
 - 폭원 : 4m
 - 연장 : 41m

- 소로 3-2
· 중로 신설
 - 폭원 : 4m
 - 연장 : 55m

중로

2-195
-

· 중로 폐지
 - 폭원 : 15m
 - 연장 : 131m

· 소단위관리지구 전환에 따른 폐지

중로

3-223
-

· 도로 폐지
 - 폭원 : 12m
 - 연장 : 105m

· 1·3·6·18지구 통합에 따른 폐지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도로 도로 25-1 10 제729호
(1984.12.7)

기정 소로 2 3 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00
을지로2가

13-2
을지로2가

32-2
-

서울시고시 
제729호

(1984.12.7)
-

신설 중로 3 44 14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65
남대문로1가 

22-4
삼각동
27-2

- - -

신설 소로 2 4 8
집산
도로

일반
도로

45
삼각동
112

삼각동
111-4

- - -

신설 소로 3 1 4
집산
도로

일반
도로

41
남대문로1가

48-7
삼각동
112

- - -

신설 소로 3 2 4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5
삼각동
113

남대문로1가
22-12

- - -

폐지 중로 2 195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31
남대문로1가 

20
수하동
39-2

-
서울시고시 

제1996-220호 
(1996.8.9)

-

폐지 중로 3 223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05
삼각동
50-1

수하동
36-1

-
서울시고시 
제729호

(198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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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065.2 감) 251.3 3,316.5 - -

기정 ③ 공원 역사공원 삼각동 7-1일대 2,105.7 감) 2,105.7 -
서울시고시

제2006-211호
(2006.6.15.)

-

변경 ① 공원 역사공원 삼각동 118일대 - 증) 3,316.5 3,316.5 - -

폐지 ① 공원 소공원1 수하동 63일대 684.5 감) 684.5 -
서울시고시

제2006-211호
(2006.6.15.)

-

폐지 ② 공원 소공원2
삼각동

111-4일대
275.0 감) 275.0 -

서울시고시
제2006-211호
(2006.6.15.)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 역사공원 변경
 - 면적 2,105.7㎡ → 3,316.5㎡
  (증 1,210.8㎡)

· 기존 역사공원과 접하고 있는 공공공지③을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역사공원으로 추가 
편입

① 공원 · 소공원 폐지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공원 폐지 후 공공공

지 및 소단위관리지구로 전환

② 공원 · 소공원 폐지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공원 폐지 후 공공청

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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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087.4 감) 2,078.2 1,005.2 - -

신설 ① 공공공지
남대문로1가
22-12일대

- 증) 203.8 203.8 - -

신설 ② 공공공지
삼각동

111-1일대
- 증) 171.3 171.3 - -

신설 ③ 공공공지 수하동 68-1일대 - 증) 428.3 428.3 - -

신설 ④ 공공공지 수하동 39-2일대 - 증) 201.8 201.8 - -

폐지 ① 공공공지
삼각동

110-3일대
1,223.4 감) 1,223.4 - - -

폐지 ② 공공공지 삼각동 6일대 653.2 감)  653.2 - - -

폐지 ③ 공공공지 삼각동 6일대 1,210.8 감) 1,210.8 - - -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획지를 공공공지로 전환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도로 부지를 공공공지로 전환 

③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공원 부지 일부를 공공공지로 전

환 

④ 공공공지 · 공공공지 신설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도로 부지를 공공공지로 전환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공공공지를 도로로 전환 

②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공공공지를 도로로 전환 

③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현황여건을 고려하여 기결정 공공공지를 공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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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860.5 감) 388.4 472.1 - -

기정 ② 녹지 연결녹지
을지로2가
12-4일대

472.1 - 472.1 - -

폐지 ① 녹지 연결녹지 삼각동 35일대 388.4 감) 388.4 - - -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연결녹지 · 연결녹지 폐지 · 1·3·6·18지구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폐지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① 공공청사
삼각동

111-5일대
- 증) 1,233.5 1,233.5 - -

       (2) 공공청사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 고

60이하 600이하 90이하 -

※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

        (3) 공공청사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 위치 : 삼각동 111-5일
대
· 면적 : 1,233.5㎡

· 공공청사 도입을 위해 도로 및 소공원② 일부를 전
환 

· 1·3·6·18지구에서 정비사업 시행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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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계획내용

일반정비지구  · 1-2, 5, 8, 10, 11, 12, 15, 16, 17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소단위정비지구 - 660~1,000㎡이하

소단위관리지구  · 18-1~18-5, 19-1~19-4 20-1~20-3지구 660㎡이하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 1·3·6·18, 2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 소단위관리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 가능

※ 존치지구는 주민제안시 정비계획변경 절차를 통해 일반정비지구로의 전환 가능

    5)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가) 일반정비지구

구  분 지  구 주용도 비  고

①  · 5, 8, 10, 12, 15, 16, 17지구 업무 완료지구

②  · 1-2, 11지구 업무 시행지구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상징가로변 주거용도 불가)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사항(서울시고시 제2019-343호) 적용가능 : 도심부 주거비율 완화 등

      나) 소단위정비·소단위관리지구

        (1) 불허용도계획

          · 관련법상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용도 반영

        (2) 권장용도계획

          · 일반상업지역내 도입가능한 용도 중 주용도 선택적 적용가능

          · 저층부는 가로활성화 용도로 지정하고, 전층 권장용도 계획을 통해 계획적 개발 유도

구분 지  구 주용도 지정용도(저층) 권장용도(전층) 비고

① 소단위정비지구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

가로활성화용도

(1종·2종근린생활시설)
 · 상업지역 내 허용용도 -

② 소단위관리지구

 ※ 가로활성화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 : 저층부 상업시설 + 전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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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층부 상업시설 : 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용도

   - 전시시설 등 : 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형 스튜디오, 기업홍보관(공공에게 개방 가능), 정보안내소 등

   - 사무실, 자동차판매점, 금융업소 등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용도는 제외

 ※ 권장용도 : 상업지역 내 허용용도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사항(서울시고시 제2019-343호) 적용가능 : 도심부 주거비율 완화 등

      다) 보존지구(보전정비형)

구  분 지  구 주 용 도 비  고

① · 2지구 업무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② · 1·3·6·18지구 업무

    6)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폐율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건폐율 비 고

일반정비지구
5, 8, 10, 12, 15, 16, 17지구 -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완료지구

1-2, 11지구 -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5층이하 : 80%
  5층초과 : 60%

-

소단위관리지구
18-1~18-5, 19-1~19-4,

20-1~20-3지구
- 80%이하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3·6·18, 2지구 -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

※ 1·3·6·18지구는 광통관 앙각규제 및 근현대 건축자산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전폐율 70%로 적용(심의통해 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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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용적률(%)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정비지구
5, 8, 10, 12, 15, 16, 17지구 -

600 800 α
완료지구

1-2, 11지구 -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600 800 α -

소단위관리지구
18-1~18-5, 19-1~19-4,

20-1~20-3지구
- 600 - α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3·6·18, 2지구 - 600 800 α -

      다) 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높 이 비 고

일반정비지구
5, 8, 10, 12, 15, 16, 17지구 -

90m이하
완료지구

1-2, 11지구 -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50m이하 -

소단위관리지구
18-1~18-5, 19-1~19-4,

20-1~20-3지구
- 30m이하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1·3·6·18, 2지구 - 90m이하 -

※ 단, 소단위정비지구는 간선변(20m이상)등 접도 및 구역별 여건에 따라 심의를 통해 70m이하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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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축물의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가) 일반정비지구(완료, 시행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 6,619.6 삼각동 
66-1일대 - - - - 존치지구

변경 1-2 617.0
삼각동 

79-1일대
-1) 60이하 600/800/α 90이하 시행지구

기정 5 9,097.3 수하동 67 업무 56이하 1,180이하 148이하 완료지구

기정 8 1,725.6 을지로2가 
15일대 업무 59이하 1,000이하 110이하 완료지구

기정 10 4,006.0 을지로2가 6외 
3 업무 39.57 576.63 62.78 완료지구

기정 11 1,875.6 을지로2가 9 - - - - 존치지구

변경 11 1,875.6 을지로2가 9 -1) 60이하 600/800/α 90m이하 시행지구

기정 12 3,749.4 수하동 66 업무 59이하 1,000이하 130.5이하 완료지구

기정 15 5,914.4 을지로2가 11 업무 36.89 1,025.23 148.72 완료지구

기정 16 15,335.5 장교동 1 업무 38 667 - 완료지구

기정 17 6,739.2 을지로2가 50 업무 36 660 - 완료지구

1) 주용도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가능
   -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상징가로변 주거용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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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단위관리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기정 9 1,477.4
삼각동 

115일대
업무 - - - 존치지구

변경 18-1 105.1
남대문로1가

20일대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8-2 82.3
남대문로1가

21일대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8-3 114.6
남대문로1가

22-1일대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8-4 62.0
남대문로1가

22-8일대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8-5 156.4
남대문로1가

22-10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9-1 212.5 삼각동 113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9-2 96.7 삼각동 112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9-3 573.2 삼각동 115 - 80이하 600/-/α 30이하 -

변경 19-4 154.5 삼각동 111-3 - 80이하 600/-/α 30이하 -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신설 20-1 253.5 수하동 65-1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20-2 140.1
수하동 

50-9일대
- 80이하 600/-/α 30이하 -

신설 20-3 206.3
수하동 

40-2일대
- 80이하 600/-/α 3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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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존지구(보전정비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 6,619.6
삼각동 

66-1일대
- - - - 존치지구

기정 3 1,124.7
삼각동 

56-1일대
- - - - 미시행

기정 6 1,388.7 삼각동 117 업무 39.96 923.89 94.6 완료지구

기정 18 714.0
삼각동 

36-2일대
- - - - 미시행

변경 1·3·6·18 11,096.9
삼각동 

66-1일대
업무 70이하 936.0이하 90이하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기정 2 3,473.7
삼각동 

93일대
- - -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변경 2 2,079.0
남대문로1가

19일대
업무 80이하 600/800/α 90이하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 1·3·6·18지구 정비계획 변경 반영

   ⟹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965.0%이하, 높이 90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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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청계천로변 : 청계천변 가로활성화를 위해 10m 계획

       · 일반정비, 보존지구 : 가로활성화 및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간선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 계획

                               (2지구 남측변 : 대지경계선에서 1m 계획)

       · 소단위정비지구

        -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1m 계획 

        -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 계획

       · 소단위관리지구 : 대지경계선에서 1m 계획

                       (19-3지구 중로3-44변 : 대지경계선에서 3m 계획)

       · 공공청사 : 중로3-44변 3m, 소로2-4변 1m 계획

       <고층부 벽면한계선>

       · 청계천로변 4층 초과의 건축물은 대지경계선에서 15m 지정

        (1·3·6·18지구 구(舊) 광교빌딩은 근현대건축자산 지정에 따라 10m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한계선

일반정비지구
· 청계천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10m

· 남대문로, 을지로, 삼일대로, 중로3-44, 중로2-224, 중로2-196, 

  중로3-43, 소로2-1, 소로2-3, : 대지경계선에서 3m

 ※ 구(舊) 광교빌딩은 근현대건축자산 지정에 따라 저층부 파사드 보존

 ※ 2지구 남측변 : 대지경계선에서 1m

-
보존지구

(보전정비형)

소단위
정비지구

·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변 : 1m지정

·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변 : 3m지정
-

소단위
관리지구

· 대지경계선에서 1m

· 19-3지구 : 남대문로10길변 대지경계선에서 3m

공공청사
· 중로3-44변 : 대지경계선에서 3m

· 소로2-4변 : 대지경계선에서 1m

고층부
벽면한계선

청계천로변

· 1·3·6·18지구, 16지구

  - 4층 초과의 건축물 : 대지경계선에서 15m 지정

 ※ 1·3·6·18지구 구(舊) 광교빌딩은 근현대건축자산 지정에 따라 10m로 계획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일반정비지구
·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 조성위치 : 보행결절점 및 간선가로변

-

소단위정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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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축물 형태 및 외관

        (1) 규제사항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전체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외부형태는 계단식 또는 사전절제형 지양

· 옥상부 및 가로에 면한 전면부에 설비시설의 직접적 노출금지(다만, 

가로에 면한 전면부에 건축설비가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

벽 등의 차폐 요소를 사용)

-

건축물
방향성

구역전체
·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도록 배치하여 가능한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배치
-

저층부
외관

구역전체

· 보행친화적인 저층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료, 색채를 이용한 시각

분절(3층이하 저층부 분리)

· 저층부 개방형 입면 조성

-

진입구
처리

구역전체

· 건축물 주 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화분 등 보행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

록 함

-

재료 및 색채 구역전체
·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금속, 타일, 반사유리)

·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

        (2) 권장사항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전체

·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조화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 권

장

· 저층부의 경우 재질감이 느껴지는 소재사용 권장

-

      라)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건축물 형태 및 외관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1·3·6·18지구 · 폭원 5m 이상 계획

-

공공청사 · 폭원 3m 이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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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관한 계획

      가) 소단위관리지구 전체에 적용

      · 소단위관리지구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

      ·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의 기준에 따하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높이제한 등 기준완화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 증축가능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소단위
관리지구

18-1~18-5지구 남대문로1가 20 일대
건축심의를 통해

기준완화
19-1~19-4지구 삼각동 113 일대

20-1~20-3지구 수하동 65-1 일대

    10) 정비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에 관한 계획

      · 을지로2가구역 평균 부담률 유지 : 13.75%이상

      · 기반시설 계획조정으로 축소된 부담량은 건축물 등으로 기부채납

        ※ 일반정비·소단위정비·존치·보존지구(보전정비형)는 정비사업시행시 정비기반시설 부담 의무

        ※ 소단위관리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획지별 필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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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비계획변경(안)도

< 정비계획결정도 (기정) > 

< 정비계획결정(안)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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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6·18지구 정비계획변경(안)도

< 정비계획결정도 (기정) >

< 정비계획결정(안)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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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 타

    1) 공람기간 : 2020.12.30. ~ 2021.1.29. (30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6층 (☎02-3396-5775)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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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898호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포함 -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9호(1978.12.29.)로  정비구역 

변경(구역세분조정)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3호(2004.02.2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1․2구역통합),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0-117호(2010.04.01.)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우리구 순화동 및 의주로1가 일대 서울역-서대

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과 관련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 사업부

문)』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환경정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구공고 제2020-399호(2020.05.27.) 및 

중구공고 제2020-707호(2020.09.29.)로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

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순화동 195-1일대, 
의주로1가 1일대

80,719.6 증)32.8 80,7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7호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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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변 경
순화동 195-1일대, 
의주로1가 1일대

․ 면적변경
 - 80,719.6㎡ → 80,752.4㎡

․ 도로 일부 제척 및 필지별 
 공부상 면적 재산정

-

    3) 지구지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

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합계 80,752.4 56,659.1 19,732.3 - -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1

순화동 7번지 
일대

22,029.4 16,570.8 5,458.6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변경
서울역-서대문

1·2
1

순화동 7번지 
일대

17,274.0 16,316.6 957.4 〃
시행
지구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1-1

의주로1가
1-4번지일대

5,586.0 3,717.4 1,868.6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2-1

의주로1가
25-10번지

3,123.1 2,636.0 487.1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2-2

의주로1가
29-7번지일대

3,016.5 3,016.5 -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시행
지구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3

의주로1가
32-2번지

2,060.1 1,657.5 402.6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4 순화동151번지 7,794.1 5,885.8 1,908.3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4-1

순화동
1-4번지일대

1,109.1 1,109.1 -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시행
지구

변경

서울역-서대문
1·2

4-1
순화동

1-4번지일대
133.2 133.2 - -

소단위
관리지구

서울역-서대문
1·2

4-2
순화동 

1-104번지
167.6 167.6 - -

소단위
관리지구

서울역-서대문
1·2

4-3 순화동 1-5번지 508.1 508.1 - -
소단위

관리지구

서울역-서대문
1·2

4-4
순화동 

1-152번지
300.2 300.2 - -

소단위
관리지구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5

순화동 
1-170번지

4,735.8 4,104.2 631.6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5-1 순화동 216번지 6,588.1 3,247.0 3,341.1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변경 서울역-서대문 5-1 순화동 216번지 6,559.5 3,218.4 3,3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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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구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 1지구 1지구
순화동7번지 

일대

· 정비사업 수법 변경
  : 완료 ⇒ 일반정비형
· 사업시행지구 면적 변경

· 노후한 건축물의 정비를 
위해 사업시행지구로 전환

· 도로 선형에 따른 지구계 
변경

-

변경
4-1지

구

4-1지구,
4-2지구,
4-3지구,
4-4지구

순화동
1-4번지일대

· 정비사업 수법 변경
  : 일반정비형→소단위정

비형
   (소단위 관리지구)
· 사업시행지구 면적 변경

· 기존 도시조직 및 상권 특
성 유지를 위해 정비수법 
변경

-

변경
5-1지

구
5-1지구

순화동
216번지

· 사업시행지구 면적 변경
· 필지별 공부상 면적 재산

정
-

 

구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사업시행지

구
면적(㎡)

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
비 고

획지면적
공공시설
부담면적

1·2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6-1

순화동
215번지일대

3,176.6 2,722.8 453.8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6-2

순화동
214번지일대

2,993.4 2,401.7 591.7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7

봉래동1가
25번지일대

4,648.1 3,391.8 1,256.3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9 순화동 175번지 2,683.4 1,920.7 762.7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10 순화동 53번지 3,779.6 2,732.2 1,047.4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정
서울역-서대문

1·2
11 순화동 66번지 2,393.5 1,828.4 565.1

건설부고시
제368호(‘73.9.6)

완료

기존 국공유지(계획기반시설) 4,36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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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80,719.6 증) 32.8 80,752.4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3,777.7 증) 315.6 24,093.3 29.8 -

도 로 19,407.7 증) 315.6 19,723.3 24.4 -

공 원 3,153.0 감) 11.5 3,141.5 3.9 -

공공공지 1,217.0 증) 11.5 1,228.5 1.5 -

획지

소 계 56,941.9 감) 282.8 56,659.1 70.2 -

일반
정비형

1지구 16,570.8 감) 254.2 16,316.6 - 시행지구

1-1지구 3,717.4 - 3,717.4 - 완료

2-1지구 2,636.0 - 2,636.0 - 완료

2-2지구 3,016.5 - 3,016.5 - 시행지구

3지구 1,657.5 - 1,657.5 - 완료

4지구 5,885.8 - 5,885.8 - 완료

4-1지구 1,109.1 감) 1,109.1 - - -

5지구 4,104.2 - 4,104.2 - 완료

5-1지구 3,247.0 감) 28.6 3,218.4 - 완료

6-1지구 2,722.8 - 2,722.8 - 완료

6-2지구 2,401.7 - 2,401.7 - 완료

7지구 3,391.8 - 3,391.8 - 완료

9지구 1,920.7 - 1,920.7 - 완료

10지구 2,732.2 - 2,732.2 - 완료

11지구 1,828.4 - 1,828.4 - 완료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획지
소단위

관리지구

4-1지구 - 증) 133.2 133.2 - -

4-2지구 - 증) 167.6 167.6 - -

4-3지구 - 증) 508.1 508.1 - -

4-4지구 - 증) 300.2 300.2 - -



제2798호 51-35 2020. 12. 30.

- 35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80,719.6 증) 32.8 80,752.4 100.0 -

일반상업지역 80,402.8 증) 37.0 80,439.8 99.6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0.1 감) 4.2 105.9 0.1 -

준주거지역 206.7 - 206.7 0.3 -

  ※ 금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구역계 변경 및 면적 재산정에 따른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은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①
방화
지구

서대문~종로~동대문간
68,040.0
(335.4)

- -

기정 ②
방화
지구

서대문~서울역앞간
12,720.0
(5,732.8)

- -

기정 ③
방화
지구

태평로2가~아현동간
28,980.0
(453.6)

- -

기정 ④
방화
지구

서대문구, 서소문, 순화동, 
중구 태평로2가, 남대문로4가, 

봉래동1가 각 일부지역

101,000.0
(48,058.9)

- -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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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폭원, 연장임

구분
규모

폭원
(m)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기정 중로 1 201 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32
(160)

서소문동 
58-46

순화동 
84-4

-
서울시고시 
제380호

(‘81.10.21)
-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72
의주로1가
29-3번지

충정로1가
85번지

- - -

기정 중로 2 232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345
순화동
7-2번지

봉래동1가
25-7번지

-
서울시고시 
제380호

(‘81.10.21)
-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64
순화동

66-2번지
봉래동1가
25-1번지

-
서울시고시 
제380호

(‘81.10.21)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3
의주로1가
25-11번지

의주로1가
3번지

-
건설부고시 
제429호
(‘79.1.6)

-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3
순화동

215-4번지
의주로1가
44-2번지

-
서울시고시
제379호
(‘87.6.4)

-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6
순화동

214-2번지
순화동

1-171번지
-

건설부고시 
제429호
(‘79.1.6)

-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
순화동

1-185번지
순화동

1-186번지
-

서울시고시 
제379호
(‘87.6.4)

-

변경 소로 1 4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9
순화동

1-185번지
순화동

1-171번지
- 〃 -

기정 소로 2 1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2
순화동

1-101번지
순화동

1-173번지
-

건설부고시 
제429호
(‘7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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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4 소로 1-4
· 도로연장 변경
 - 연장 : 23m → 69m

· 도로연장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153.0 감) 11.5 3,141.5 - -

기정 ①
의주로
제2공원

공원
의주로1가

44-2번지 일대
1,039.0 - 1,039.0 - -

변경 ② 문화공원 공원
순화동 

216-2번지
2,114.0 감) 11.5 2,102.5 -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문화공원
· 공원 면적 변경
 - 면적 : 2,114.0㎡ → 2,102.5㎡

· 편입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변경

        (2)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① 공공공지 순화동 216-1번지 1,217.0 증) 11.5 1,228.5

서울시고시
제2010-117

호
(‘10.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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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공공공지 면적 변경
 - 면적 : 1,217.0㎡ → 1,228.5㎡

· 편입면적 재산정에 따른 면적변경

      다)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하수도
충정로1가 

88-3
의주로1가 

44
통일로 
4길

0.354 3m × 3련
서울시고시 
제366호

(‘77.10.25.)
-

      4) 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계획내용

일반정비지구
· 1, 1-1, 2-1, 2-2, 3, 4, 5, 5-1, 6-1, 6-2, 7, 9, 10, 11

지구
기결정 획지계획 유지

소단위정비지구 - 660 ~ 1,000㎡이하

소단위관리지구 · 4-1, 4-2, 4-3, 4-4지구 660㎡ 이하

※ 소단위관리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가능

    5)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가) 일반정비지구

구  분 지  구 주용도 비  고

① · 1-1, 2-1, 3, 5, 5-1, 7, 9, 10, 11지구 업무 완료지구

② · 6-1, 4지구 공동주택 완료지구

③ · 6-2지구 숙박 완료지구

④ · 1지구 업무 시행지구

⑤ · 2-2지구
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가능
시행지구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상징가로변 주거용

도 불가)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사항(서울시고시 제2019-343호) 적용가능 : 도심부 주거비율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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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단위정비·소단위관리지구

        (1) 불허용도계획

          · 관련법상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축제한용도 반영

        (2) 권장용도계획

          · 일반상업지역내 도입가능한 용도 중 주용도 선택적 적용가능

          · 저층부는 가로활성화 용도로 지정하고, 전층 권장용도 계획을 통해 계획적 개발유도

구분 지  구 주용도 지정용도(저층) 권장용도(전층) 비고

① 소단위정비지구
일반상업지역내 
건축가능한 용도

가로활성화용도
(1종·2종근린생활시설)

 · 상업지역 내 허용용도 -

② 소단위관리지구

 ※ 가로활성화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 : 저층부 상업시설 + 전시시설 등

   - 저층부 상업시설 : 의류, 잡화, 서적, 음반 등 소매점이나 카페, 식당 등 상업용도

   - 전시시설 등 : 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형 스튜디오, 기업홍보관(공공에게 개방 가능), 정보안내소 등

   - 사무실, 자동차판매점, 금융업소, 등 상업가로의 분위기를 훼손하는 용도는 제외 

 ※ 권장용도 : 상업지역 내 허용용도

 ※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 사항(서울시고시 제2019-343호) 적용가능 : 도심부 주거비율 

완화 등

    6)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1) 건폐율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건폐율(%) 비 고

일반정비지구

1-1, 2-1, 3, 4, 5, 5-1, 6-1, 
6-2, 7, 9, 10, 11지구

-
60이하

(심의통해 완화가능)

완료지구

2-2지구 - 시행지구

1지구 -
70이하

(심의통해 완화)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5층 이하 : 80이하
5층 초과 : 60이하

-

소단위관리지구 4-1, 4-2, 4-3, 4-4지구 순화동 1-5번지 일대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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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용적률(%)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일반정비지구

1-1, 2-1, 3, 4, 5, 5-1, 6-1, 
6-2, 7, 9, 10, 11지구

-

600 800 α

완료지구

2-2지구 - 시행지구

1지구 - 861 이하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600 800 α -

소단위관리지구 4-1, 4-2, 4-3, 4-4지구 순화동 1-5번지 일대 600 800 α -

      (3)  높이에 관한 계획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높 이 비 고

일반정비지구

1-1, 2-1, 3, 4, 5, 5-1, 6-1, 6-2, 
7, 9, 10, 11지구

- 서소문로 북측 
: 70m이하

서소문로 남측 
: 90m이하

완료지구

1, 2-2지구 - 시행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 50m이하 -

소단위관리지구 4-1, 4-2, 4-3, 4-4지구 순화동 1-5번지 일대 30m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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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축물의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가) 일반정비지구(완료, 시행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기정 1지구 16,570.8
순화동 7번지 

일대
업무 31.39 316.07 107.0 완료지구

변경 1지구 16,316.6
순화동 7번지 

일대
업무 70 이하 861 이하 90 이하 시행지구

기정 1-1지구 3,717.4
충정로1가

85번지 일대
업무 57.64 797.07 89.2 완료지구

기정 2-1지구 2,636.0
의주로1가
25-10번지

업무 47.09 789.97 69.9 완료지구

기정 2-2지구 3,016.5
의주로1가 
29-7번지

- 41~42 492~495 20/4 (층) 시행지구

변경 2-2지구 3,016.5
의주로1가 
29-7번지

-1) 60 이하 600/800/α 70 이하 시행지구

기정 3지구 1,657.5
의주로1가
32-2번지

업무 55 이하 1,000 이하 71 이하 완료지구

기정 4지구 5,885.8 순화동 151번지 숙박 51 이하 810 이하 91 이하 완료지구

변경 4지구 〃 〃 공동주택 〃 〃 〃 〃

기정 5지구 4,104.2
순화동

1-170번지
업무 39~43 630~700 21/5 (층) 완료지구

기정 5-1지구 3,247.0 순화동 216번지 업무 55 이하 1,000 이하 130 이하 완료지구

변경 5-1지구 3,218.4 〃 〃 〃 〃 〃 〃

기정 6-1지구 2,722.8
순화동

215번지 일대
업무 51 이하 815 이하

19/5 (층) 
이하

완료지구

변경 6-1지구 〃 〃 공동주택 〃 〃 〃 〃

기정 6-2지구 2,401.7
순화동

214번지 일대
숙박 57.3 이하 1,118 이하 92.9 이하 완료지구

기정 7지구 3,391.8
봉래동1가

25번지 일대
업무 36~38 630~670 19/6 (층) 완료지구

기정 9지구 1,920.7 순화동 175번지 업무 50 이하 860 이하
93.35 
이하

완료지구

기정 10지구 2,732.2 순화동 53번지 업무 47 이하 850 이하 92.8 이하 완료지구

기정 11지구 1,828.4 순화동 66번지 업무 45 이하 886.3 이하 91.7 이하 완료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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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용도는 기본계획 상 도심핵지역 주용도 가능

   - 업무, 숙박, 문화/집회, 주거(상징가로변 주거용도 불가)

 ※ 1지구 정비계획변경 주민제안(‘19.01.29)에 따른 변경

    ⟹ 건축시설 계획 :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861%이하, 높이 90m이하

      나) 소단위관리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변경 4-1지구 133.2 순화동 1-4번지 - 80 이하 600/-/α 30 이하 -

변경 4-2지구 167.6
순화동 

1-104번지
- 80 이하 600/-/α 30 이하 -

변경 4-3지구 508.1 순화동 1-5번지 - 80 이하 600/-/α 30 이하 -

변경 4-4지구 300.2
순화동 

1-152번지
- 80 이하 600/-/α 30 이하 -

※ 소단위관리지구 및 소단위정비지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소단위정비지구 또는 일반정비지구로 전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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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지구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서울역-서대문 

1ᐧ2구역
80,719.6 제1지구 16,570.8

순화동 
7번지일대

업무
시설

31.39 316.07 107.0 -

변경
서울역-서대문 

1ᐧ2구역
80,752.4 제1지구 16,316.6

순화동 
7번지일대

업무
시설

70
이하1) 

861.0
이하

90 이하 -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 용적률 : 861.0%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 200%

목 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그린 1등급)

정량부여 100%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0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1%이상)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도입 

시
정률부여 5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정량부여 50%
무장애도시조성

  ③ 상한용적률 : 61%

구 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공공시설(도로 무상귀속)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α
(α=부담면적/대지면적)

800%×1.3×0.0587
(α=957.4/16,316.6)

61.0%

계 - 61.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서소문로, 통일로, 통일로2길, 세종대로7길변 3m
· 고층부 벽면한계선 : 서소문로, 통일로변 3층 초과 8m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 지정용도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판매시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 내 공지 : 간선가로변(서소문로, 통일로) 공개공지 및 대지 내 조경 배치

1) 기존 도시조직과 가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80%까지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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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축물의 배치·형태·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일반정비지구 : 가로활성화 및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간선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 계획

       · 소단위정비지구

        -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1m계획 

        - 간선기능을 하는 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계획

       <고층부 벽면한계선>

       · 소단위관리지구 : 보행자의 시각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층부(3층 이상)를 대지경계선에서 2m 계획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한계선

일반정비지구 · 통일로, 새문안로, 서소문로, 칠패로 : 3m

-

소단위정비지구

· 간선 기능을 하는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3m
·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1m
· 내부 골목길 : 건축법에 의한 건축선
              (도로 중심으로부터 2m 확보선)

고층부 벽면 
한계선

소단위관리지구
· 통일로4길
  - 3층 이상 : 대지경계선에서 2m 지정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주요 보행결정점에 공개공지 설치를 유도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유도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공개공지

일반정비지구 ·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름
· 조성위치
  - 보행결절점 및 간선가로변

-

소단위정비지구

실내 
공개공지

각 지구별 건축물의 
내부공간

· 기후 여건을 고려하고, 건축물 내외부 공간의 연속성을 고
려하여 조성한다. 

· 시각적으로 투명하고 장애물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 
· 외부 공개공지나 전면공지 또는 공공보행통로 등과 연계 설

치

-

전면공지 도로변
· 건축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접하는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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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축물 형태 및 외관

        (1) 규제사항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전체

· 도로와 접하는 건축물의 외부형태는 계단식 또는 사선절제형 지양
· 옥상부 및 가로에 면한 전면부에 설비시설의 직접적 노출금지(다만, 

가로에 면한 전면부에 건축설비가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
벽 등의 차폐요소를 사용)

-

건축물
방향성

구역전체
·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에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가 접하도

록 배치하여 가능한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배치
-

저층부
외관

구역전체
· 보행친화적인 저층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료, 색채를 이용한 시각

분절
· 저층부 개방형 입면 조성

-

진입구
처리

구역전체

· 가로활성화용도 설치구간에서의 상업시설 출입구는 가로에서 개별 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그 외 지역에서도 가급적 개별 진출입
이 가능하도록 설치

· 접근로에는 가로등, 간판, 이동식화분 등 보행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
록 함

· 건축물 주 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다만 지형차 등
으로 불가피하게 단차를 두어야 할 경우 1:24이하의 경사로를 설치)

-

재료 및 
색채

구역전체
·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금속, 타일, 반사유리)
· 외벽면 전체 페인트 마감 금지

-

        (2) 권장사항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외부형태

구역전체

· 안정감 있는 분위기와 조화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 
권장

· 저층부의 경우 재질감이 느껴지는 소재사용 권장
·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 권장

-

    9)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관한 계획

      가) 소단위관리지구 전체에 적용

      · 소단위관리지구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

      · 2025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의 기준에 따하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높이제한 등 기준완화 및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30% 증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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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고

소단위
관리지구

· 4-1, 4-2, 4-3, 4-4지구 순화동 1-4번지 일대
건축심의를 통해

기준완화   

   

   10) 정비기반시설 부담 및 설치에 관한 계획

      · 서울역-서대문1·2구역 평균 부담률(북측 13.14%, 남측 20.35%) 폐지

- 일반정비·소단위정비지구는 구역내 미확보된 정비기반시설 및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등을 

고려하여 개별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도시계획위윈회 심의를 통해 확정

- 소단위관리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계획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사유지는 건축 행위 시 

정비기반시설의 사용목적에 맞게 조성 (필요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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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비계획변경(안)도

< 정비계획결정도 (기정) >

< 정비계획결정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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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지구 정비계획변경(안)도

< 정비계획결정도 (기정) >

< 정비계획결정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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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 타

    1) 공람기간 : 2020.12.30. ~ 2021.01.28. (30일간)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6층 (☎02-3396-5775)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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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901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

9.)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

120호(2020.09.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

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치및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90-3 일대 / 3,210.5㎡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염동원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9길 14

  라.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4개월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0.09.16.

2. 공람개요

  가. 공고기간 : 2020.12.30. ~ 2021.01.13.(14일간)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

  다. 변경내용

    - 사업시행자 변경 (㈜연합와이앤제이 대표 문상욱 →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대표 염동원) 및 자치규약 변경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마. 공고방법 : 구보 게재

3. 기타사항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

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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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905호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라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3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고기간 : 2020.12.30. ~ 2021.1.13.

 □ 명예도로명 부여대상 도로구간 현황

  ○ 부여하려는 명예도로명 : 전태일평화시장길

도로(기초)구간 규모(m)
부여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폭

청계천로 220
(방산동 5-1)

청계천로 288
(을지로6가 1

8-214)
700 25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평화시장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분신하
여 우리나라 노동계층의 권익향상과 현대사에 큰 영향을 준 전태일 열사
의 정신을 기리고자 명예도로를 지정하고, 역사적 상징성과 연계한 관
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심의결과

    1) 명예도로명 “전태일평화시장길” 부여를 의결·결정한다.

    2) 부여기간 : 2021.1.14. ~ 2026.1.13. (5년)

 □ 명예도로명 부여 위치도


